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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는 맨 나중에, 있으면 준다’는 
상습체불 건설업자 구속

- 건설 일용 근로자 13명의 임금 약 1천 2백만 원 체불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지청장 이경환)은 11.22.(금), 근로자 13명의 임금 
약 1천 2백만 원을 체불한 건설업자 ㄱ 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구속된 ㄱ 씨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일면식도 없는 근로자들을 모집한 뒤,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1일~10일 단기간 고용하고,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
받았음에도 임금 지급을 요청하는 근로자들의 연락을 받지 않은 채 생활비 
등에 사용하는 수법으로 건설 일용 근로자들의 임금을 고의·상습적으로 체불한 
것으로 밝혀졌다. 
  ㄱ 씨를 상대로 2020년 1월 이후 현재까지 접수된 임금체불 신고사건은
105건에 달하며,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10회나 이른다. 현재도 ㄱ 씨는 임금
체불로 4건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이다.  
  또한, ㄱ 씨는 일정한 주거 없이 수사기관의 수차례에 걸친 출석요구에 
불응하였는데, 그간 피의자가 보인 범죄행태 및 도피 전력을 고려할 때, 
피의자가 학습된 범행 수법을 이용하여 재범과 도주의 우려가 크다고 보고 
구속수사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 안산지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편,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은 지난 10.1. 경기도 일대에서 빌라 신축공사를 
하면서 일용 근로자들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여 무려 11건의 동종 전과가 있는 
건설업자를 구속한 데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고의·상습적인 체불사업주를 구속했다. 
  이경환 안산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곤란하게 하고 
일상 생활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민생범죄다”며 “비록 소액이라도 취약 계층을 
상대로 한 고의·상습적인 체불사업주는 끝까지 추적하여 구속하는 등 
엄정히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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